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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차량 및 건설기계를 취득한 자

신고납부기간

차량 및 건설기계 취득세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함(기간 경과 시 가산세는 추가 부담)
※다만, 신고납부기간 이내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함

취득일(취득시기)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 잔금지급일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상속 등) : 계약일, 상속개시일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5항에 열거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공문서로 증명되는 취득가액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수입신고필증의 취득가액
판결문에 의한 취득(민사 및 행정소송) : 판결내용으로 증명되는 가액
공매 및 경매방법에 의한 취득 : 낙찰금액

세율

자동차

승용자동차 : 7%

승합·화물자동차 : 5%

영업용자동차 : 4%

건설기계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 및 믹서트럭 제외)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1/3)의20%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2/3)의10%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 시 구비서류

신규 등록 시 : 차량 · 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 제작증, 세금계산서

이전 등록 시 : 차량 · 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 양도 및 증여계약서

 > 자동차 취득세·감면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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